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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90조(벌칙), 제94조(과태료)에의거하여각시군구

소속의담당자가경중을판단하여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거나

5년이하의징역혹은5천만원이하벌금을처분할수있습니다.

「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」제36조에따라서4종또는5종사업장은

“SEMS에입력” 또는“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제출“ 중

선택하여진행해주시면됩니다.

대기배출원조사를통해수집된자료는검증을거쳐최종확정되며

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및다양한대기환경정책수립·평가기초자료로

활용됩니다. 사업장기본부과금산정등유관기관의기초자료로제공됩니다.

기후에너지환경부또는지자체에서대기배출사업장의

체계적관리를목적으로사업장관련시설현황, 운전사항, 

자가측정정보등약150여개항목을수집하는조사



대기배출원조사표 2025. 1. 1.~12.31. 기간동안사용한기록을작성(운영기록부참조)

사업장운영현황(가동시간, 연료사용량등)

사업장목록, 인허가증, 반기별자가측정결과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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